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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(안)(국문)
선박용 배터리시스템 지침

(외부개발검토 - 외부의견조회)

2023.02.
선체규칙개발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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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의 배경 및 내용

 (1) 개정 배경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1) 선급기술규칙 제/개정요청서[HUT4000-3406-2022]에 근거하여, 명확한 배터리실 방열 적용을 위해 문구 수정함. 

 (2) 개정 내용 : 신구 대조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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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  행 개      정      안 개 정 사 유

제 3 장 구조 및 설비
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

제 4 절 방화 및 소화

401. 일반사항
1. 이 절의 요건은 선급 및 강선규칙 8편에 추가하여 적용한다.
2. 배터리실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호 목적상 기타기관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.
3. 배터리실은 A-0급 격벽으로 폐위되어야 하며, 다음 구획과의 경계는 A-60급 방

열을 적용하여야 한다.
(1) SOLAS Reg. II-2/3에서 규정하는 A류 기관구역
(2) 위험물 운송을 위한 화물 구역

4. 배터리실에 있는 소화 시스템의 배치와 배터리 또는 다른 구성품의 냉각을 위한 
물 분사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,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 선급에 의하여 
승인되어야 한다.

<이하 생략>

제 3 장 구조 및 설비
제 1 절 ~ 제 3 절 <생략>

제 4 절 방화 및 소화

401. 일반사항
1. 이 절의 요건은 선급 및 강선규칙 8편에 추가하여 적용한다.
2. 배터리구역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호 목적상 기타기관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.
3. 배터리구역은 A-0급 구획으로 폐위되어야 하며, 다음 구획과의 경계는 A-60급 

방열을 적용하여야 한다.
(1) SOLAS Reg. II-2/3에서 규정하는 A류 기관구역
(2) 위험물 운송을 위한 화물 구역

4. 배터리실에 있는 소화 시스템의 배치와 배터리 또는 다른 구성품의 냉각을 위한 
물 분사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, 필요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 선급에 의하여 
승인되어야 한다.

<현행과 동일>

- 기 진행된 수정사항 
결과반영(지침내 용어 
일원화를 위해 수정)

- 현행 ‘격벽으로 폐위되
어야 하며’는 A-0급 
폐위 적용에 갑판을 
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
이해될 소지가 있음으
로 명확한 의미 전달
을 위해 수정함.


